
[첨부2]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

■ 설문조사 개요

- 2017. 4. 18. ~ 4. 29. 5개 노동법률가단체(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, 민주
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, 민주주의법학연구회, 법률원) 회원 대상 온라인 
설문조사 실시
- 노동3권 보장 실태 관련 설문 문항은 그동안 국제노동기구(ILO)가 결사의 자유 위
원회의 권고, 일반논평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법제도 개선을 수차례 권고
해 온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.
- 총 128명(변호사 32명, 공인노무사 48명, 교수/연구자 30명, 기타 18명) 응답

■ 단결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

<개요>
①“노조를 결성․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?”에 대해, 
5점 만점 평가에 대해 2점이 66%, ②“노조 설립신고제도가 노조설립자유의 원칙에 
맞게 운영되고 있는가?”에 대해 2점이 45%, ③“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”에 
대해 2점이 49% 등,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라는 평가가 최대 다수를 차지하였음.
특히 1점(전혀 보장하지 않음)과 합산할 경우 ①“노조를 결성․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
의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?”에 대해 87%, ②“노조 설립신고제도가 노조설립
자유의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?”에 대해 84%, ③“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
효성”에 대해 91%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.

헌법 및 국제기준에 비추어본 권리보장 정도
(5점 척도)

1점 2점 3점 4점 5점
전혀 

보장하지 
않음

완전히 
보장함

단결권
① 노조를 결성․가입할 수 있는 

근로자의 범위가 적절히 
규정되고 있는가?

27명
(21.1%)

84명
(65.6%)

16명
(12.5%)

1명
(0.8%) 0명



◆ 참고: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ILO 주요 권고

② 노조 설립신고제도가 
노조설립자유의 원칙에 맞게 

운영되고 있는가?

50명
(39.1%)

58명
(45.3%)

16명
(12.5%)

4명
(3.1%) 0명

③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
실효성

53명
(41.4%)

63명
(49.2%)

10명
(7.8%)

2명
(1.6%) 0명



- 화물운송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조직에 가입할 수 
있는 권리를 비롯하여,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(2012년, 결사의 
자유 위원회 제363차 보고서 등)
- 해고된 자가 조직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해당 조항을 폐

지할 것(2014년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371차 보고서)



■ 단체교섭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

<개요>
① “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?”에 대해 2점이 
64%, ② “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동3권 보장에 부합하는가?”에 대해 1점이 69%, 
③ “단체교섭 대상사항에 관한 판례․행정해석이 노사자치 원칙에 부합하는가?”에 대
해 1점이 54%를 차지하는 등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라는 평가가 최대다수를 차지
하였음.
특히 1점(전혀 보장하지 않음)과 2점을 합산한 응답이, ① “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
의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?”에 대해 85%, ② “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동
3권 보장에 부합하는가?”에 대해 93%, ③ “단체교섭 대상사항에 관한 판례․행정해석
이 노사자치 원칙에 부합하는가?”에 대해 94%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, 응답자의 절
대 다수가 현행 노동법․제도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음.

헌법 및 국제기준에 비추어본 권리보장 정도
(5점 척도)

1점 2점 3점 4점 5점
전혀 

보장하지 
않음

완전히 
보장함

단체교
섭권

①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
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

있는가?

27명
(21.1%)

82명
(64.1%)

18명
(14.1%) 0명 1명

(0.8%)

②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
제도가 노동3권 보장에 

부합하는가?

87명
(68.5%)

31명
(24.4%)

8명
(6.3%) 0명 1명

(0.8%)



◆ 참고: 단체교섭권 관련 ILO의 주요 권고

- 노동기본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,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
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, 정부는 노사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
발할 것 (2012년,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363차 보고서 등)
-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관해 ‘① 교섭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
모든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한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을 것, ② 단체교섭권이 없는 소
수노조에게도 노조활동을 하는 것, 자신의 조합원 이익을 대변하는 것, 조합원들의 개별적 고
충을 대변하는 것을 인정할 것’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노동조합이 교섭
대표 지위를 가지는가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(2012년, 결사의 
자유 위원회 제363차 보고서 등)

③ 단체교섭 대상사항에 관한 
판례․행정해석이 노사자치 

원칙에 부합하는가?

69명
(53.9%)

51명
(39.8%)

7명
(5.5%) 0명 1명

(0.8%)



■ 단체행동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

<개요>
① “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?”에 대해 2점이 
56%, ② “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관한 판례․행정해석이 노동3권 보장에 부합하는
가?”에 대해 1점이 60%, ③ “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?”에 대
해 1점과 2점이 각각 47%, ④ “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가 노동3권 보장에 부
합하는가?”에 대해 1점이 77%, ⑤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법리가 노동3권 보장에 
부합하는가?에 대해 1점이 65%를 차지하는 등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라는 평가가 
최대다수를 차지하였음.
특히 1점(전혀 보장하지 않음)과 2점을 합산한 응답이, ① “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
로자의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?”에 대해 90%, ② “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
에 관한 판례․행정해석이 노동3권 보장에 부합하는가?”에 대해 96%, ③ “필수유지업
무의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?”에 대해 94%, ④ “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
법리가 노동3권 보장에 부합하는가?”에 대해 98%, ⑤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법
리가 노동3권 보장에 부합하는가?”에 대해 94%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, 응답자의 절
대 다수가 현행 노동법․제도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음.

헌법 및 국제기준에 비추어본 권리보장 정도
(5점 척도)

1점 2점 3점 4점 5점
전혀 

보장하지 
않음

완전히 
보장함

단체행
동권

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
근로자의 범위가 적절히 

규정되고 있는가?

43명
(33.9%)

71명
(55.9%)

12명
(9.4%)

1명
(0.8%) 0명



②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
관한 판례․행정해석이 노동3권 

보장에 부합하는가?

77명
(60.2%)

46명
(35.9%)

5명
(3.9%) 0명 0명

③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
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?

60명
(47.2%)

60명
(47.2%)

6명
(4.7%)

1명
(0.8%) 0명

④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
법리가 노동3권 보장에 

부합하는가?

98명
(77.2%)

26명
(20.5%)

3명
(2.4) 0명 0명



◆ 참고: 단체행동권 관련 ILO의 주요권고

- 업무방해죄로 야기된 상황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 시스템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
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, 정부가 형법 제314조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
여 비폭력적 쟁의행위가 이 규정에 의해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(2004년, 결사의 
자유 위원회 제335차 보고서 등)
- 파업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동쟁의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, 노동
자와 노동자조직은 필요하다면 보다 넓은 맥락에서 조합원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
제적 사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.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
원칙에 따라 쟁의행위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쟁의의 제한을 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, 
이러한 행위의 정당성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지위를 가지는가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
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(2012년,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363차 보고서 등)

⑤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
법리가 노동3권 보장에 

부합하는가?

83명
(65.4%)

36명
(28.3%)

8명
(6.3%) 0명 0명


